
- 1 -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2. 2. 27.

행정위 회

심 사 경 과1.

가 제출일자 년 일. : 2012 2 7

나 제 출 자 등포 청장. :

다 회 일자 년 일 회. : 2012 2 16

라 상정일자. : 제 회165 등포 의회 임시회 제 차 행정위 회 상정 의결4 (2012. 2. 23)

제 설 의2. ( 제 설 자 행정 장 승환: )

가 제 이유.

○ 로 주소 라 공공 주소의 위치 시를 로 주소로 사「 」

의무화함으로 이 맞게 로 주소를 시하고자 함.

나 주 골자.

○ 존 서 특 시 등포 청위치 한조례 을 서 특 시 등포 청“ ” “ 위치

한 조례 으로 제 개정”

○ 등포 청 위치인 당산동 가 를 당산로 으로 일 개정3 385-1 123

제 조( 2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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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위 검토보고의 전문위 이 헌3. ( )

○ 이 개정 조례 은 로 주소 제 조 라 공공21「 」 주소의 위치 시를

로 주소로 사 의무화 라 이 맞게 로 주소로 시하려는

것임.

○ 주 내 을 살펴보

제 을- 서 특 시 등포 청위치 한조례 서 서 특 시 등포 청“ ” “

위치 한 조례 로 띄 쓰 를 함” .

- 제 조2 등포 청의 위치를 서 특 시 등포 당산동 가“ 3 385-1

서 서 특 시 등포 당산로 으로 경함” “ 123” .

- 그 제처의 쉬 령 정비 라 일 띄 쓰「 」

등을 정비함.

○ 이 개정 조례 은 로 주소 일 개정 시행 른「 」 후속조치로 리

청의 위치를 로 주소 맞게 경한 것으로 로 주소를 으로 하여

공간 시를 통일화․선 화하고 로 주소 한 민의 인식과 활 를

높이 위한 개정으로 체계나 자 다른 문제점은 는 것으로 판단 .

심사결과 가결4.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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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특별시 등포 청 치에 한조례 개정조례안

안

번 호
제 103 호

제 연월 : 2012. 2.

제 등포 청:

개정1.

도로 주 법 에 라 공공 주 치 시를 도로 주 로 사「 」

무화함 로 에 맞게 도로 주 를 시하고 함.

주 내2.

가 존 울특별시 등포 청 치에 한조례 울특별시 등포 청. “ ” “

치에 한 조례 로 제 개정”

나. 등포 청 치 당산동 가 번지를3 385-1 당산로 로 개123 정

안 제 조( 2 )

참고사항3.

가 계법령 도로 주 법 제 조. : 21

나 산조치 별도조치 필 없. :

다 합 필 없. :

라 타.

법 고 견없(1) (2012.1.26 ~ 2.2) :

규제심사 심사 상 사무 없(2) :

울특별시 등포 청 치에 한조례 개정조례안 끝: 1 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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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특별시 등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 청위치에 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영등포 청위치에 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울특별시 등포 청 치에 한조례 를“ ” 울특별시 등포 청 치에“

한 조례”로 한다.

제 조1 지방 치법 제 조제 항 규정에 하여 울특별시 등포 청“ 6 1 ”

지방 치법 제 조제 항에 라 울특별시 등포 청“ 6 1 ”「 」 로 한다.

제 조2 울특별시 등포 청“ ” 울특별시 등포 청“ ” 로, 당산동“ 3

가 번지 를385-1 ” “당산로 123” 로 한다.

칙

조례는 공포한 날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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․

현 행 개 정 안

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 청위치에

한조례

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 청 위치에

한 조례

제 조 목적1 ( ) 조례는 지방 치법 제 조제6

항 규정에 하여 울특별시 등포1

청 치를 규정함 적 로 한다.

제 조 목적1 ( ) -----「지방 치법 제 조제6 1」

항에 라 울특별시 등포 청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 조 위치2 ( ) 울특별시 등포 청 울특

별시 등포 당산동 가 번지3 385-1 에

다.

제 조 위치2 ( ) 울특별시 등포 청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 당산로 123---

-------------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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